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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donor program for unrelat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s started in 1994.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is program with a budget for donor recruitment, there is cur-

rently no organized administrative structure to coordinate the practical affairs for the hematopoietic stem 

cell (HSC) donor program. Therefore,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s and 

practical affairs for the HSC donor programs of Korea, the USA and Japan and we propose the ideal 

management system for the HSC donor program in Korea. (Korean J Hematol 2008;43: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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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1981년부터 골수이식이 시작되어 1995년 

처음으로 비혈연 골수이식이 시행되었다.1-3) 이와 더

불어 1994년부터는 비혈연 골수기증자 사업을 위하여 

한국골수은행협회와 가톨릭골수정보은행이 설립되면

서 비혈연 기증자 모집사업과 이식조정사업을 시작하

게 되었다. 한편,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비혈연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작되었고, 1998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

대혈이식이 성공하면서 비혈연 제대혈이식을 위한 제

대혈은행 사업도 시작되었다.4-6) 이와 같이 최근에는 

비혈연간의 골수, 말초혈, 제대혈이 모두 임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들을 

총괄관리하는 조혈모세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효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리 행정부서도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관리도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혼선

이 초래되고 있다(Fig. 1).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의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무관리시

스템을 비교해보고, 제도적, 실무적 개선점을 파악하

여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현황

1.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 

  1)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산하의 암정책과에서 골수 관련 사업을 관

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의 공공의료과에

서 제대혈 및 제반 혈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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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agement system 
for hematopoietic stem cells 
in Korea. Abbreviations: HLA, 
human leukocyte antigen;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BM, bone 
marrow; PB, peripheral blood 
stem cell; KMDP, Korea mar-
row donor program; CHSCB,
catholic hematopoietic stem 
cell bank; CB, cord blood.

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골수관련 사업으로는 골수

기증희망자의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암정책과에서는 암관리법(2006. 10. 27 개

정)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중간)평가, 사업예산 

확보, 사업안내 책자 작성 및 배포를 하고 있으며,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of Organ Sharing, 

KONOS)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 및 

조직적합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검사기관에 대한 정

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00년까

지는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자 검사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다가 2001년부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2개 이상의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기관

을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006년 12월

에는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가톨릭조혈모세포은

행의 기증희망자 데이터까지 이관을 받아 KONOS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는 검사기관의 

조직적합항원 HLA 검사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검사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까지 시행하고 있다.
7)
 

  한편, 공공의료과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대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에 

관한 제반 업무 즉, 제대혈의 채취, 보존 및 공급 등과 

관련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 지침의 제정(2005년 8월 

고시) 및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기증제대혈의 현황과 각 제대혈은행의 운영현황을 파

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7,8)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결하면서, 공공제대혈은행의 설립 운영을 위해 필수

적인 행정 및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

혈 관리법」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미국 현황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의 인적관리청(Human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9) 

HRSA는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증

진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면서, 장기, 조직, 혈액세포

(골수, 제대혈) 기증, 예방접종 사고보상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HRSA에는 1,6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64억불(약 7조원)의 예산

을 미연방정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이중 90% 

정도를 개인의 건강관리나 공공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여러 사업들과 기관들에 분배를 해주고 있다. HRSA의 

조직은 6개의 국(Bureau)과 12실(Office)로 되어 있다. 

6개의 국 중에서 건강관리국(Healthcare System Bure-

au)내에는 5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Division of 

Transplantation, Division of Facilities Compliance & 

Recovery, Division of Vaccine Injury Compensation, 

Smallpox Vaccine Injury Compensation and Pandemic 

Compensation Program Office, Office of Pharmacy 

Affairs의 5개 과 중에서 이식과(Division of Transplan-

tation)에서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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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서 협약을 맺고 있는 장기이식관리센터(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 UNOS)에 의해 운영되는 고

형장기 적출 및 이식 네트워크(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 업무를 관할하고 있

다.
10)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
11)

는 1987년부터 국립심폐혈

액원(National Heart, Lung, Blood Institute, NHLBI)에

서 관장하였으며, 연방정부법으로 정해진 국립골수기

증자등록기관(National Bone Marrow Donor Registry, 

NBMDR)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4년 6월부터는 HRSA에서 미국 조혈모세포은행 협

회(National Marrow Donor Program, NMDP)와 협약을 

맺고 NBMDR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업무

내용으로는 골수기증희망자 모집 및 관리, 제대혈 보

관 관리업무, 환자지지업무, 정보시스템관리, HLA 자

문 및 검색업무, 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약, 재정지원, 

데이터관리 및 연구 등이 있다. HRSA에서는 상기 업

무 등에 관하여 NMDP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업무

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NMDP의 

각종 위원회 회의에 배석을 하여 업무를 파악하기도 

하며, 감사내용으로는 100항목 이상이 되는데, 분기별 

업무 진행상황과 연례보고서, 재정보고서, 목표달성

도, 소규모 사업보고서 등이 있다. 감사결과 연간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HRSA 이식과에서는 

수정계획을 세워서 U.S. Office and Management Bud-

get (OMB)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3) 일본 현황

  후생노동성의 조직 구성은 대사관방, 의정국, 건강

국, 의약품국, 노동기준국, 직업안정국, 직업능력개발

국, 아동가정국, 사회안녕국, 노건국, 보험국, 연금국, 

정책총괄관으로 나누어지며, 건강국 내에 총무과, 질

병대책과, 결핵감염증과, 생활위생과, 수도과로 구분

되어진다. 질병대책과 내의 장기이식대책실에서 조혈

모세포 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2) 

후생노동성

과 일본골수이식학회의 필요에 의해 1991년 12월 골수

이식추진재단(Japan Marrow Donor Program, JMDP)을 

설립하여 1992년 1월 일본적십자사의 골수데이터센터 

설립과 함께 기증희망자 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6월부터는 환자 등록을 하기 시작하였고, 9월부터는 

이식조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 JMDP에 의한 첫 

골수이식을 실시하였다. 1994년 10월부터는 전국의 보

건소에서도 기증희망자 모집을 시작하여 구체적인 지

역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관장하는 조혈모세포 관련 제반업무는 조

혈모세포 기증업무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건강국 장기이식대책실에서 JMDP, 일

본제대혈네트워크(Japan Cord Blood Bank Network, 

JCBBN), 일본적십자사에 각각의 역할을 위탁하여 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근거가 되는 조혈

모세포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후생

노동성에서는 「골수이식대책사업실시요강」에 근거

하여 매년 「이식대책 관계 예산안 개요」를 해당기관

에 발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에 준하여 예산지원 신

청을 하고, 집행한 후에는 예산관련 부분만 1년에 한번

씩 후생노동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조혈모세포 관리에 관한 국가 정부차원의 장기적 계획

은 제시하지 않으며, 매년 JMDP에서 제출하는 업무계

획에 의존한다. 매년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업

무계획에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검토 및 수정은 없으

며, 각 일선기관별 실제 업무 내용 등은 독자적인 기준

과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도 

JMDP의 경우에는 JMDP 소속의 감사 2명이 감사법인

에 의뢰하여 1년에 1번씩 감사를 받고 있다.
13)
 

2.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1)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관련 법안은 포괄적인 법안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조항

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조혈모세포 관리의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 행정기관인 KONOS도 이에 관련하여 

법을 적용받고 있다.7) 조혈모세포 관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암관리법(2006. 10. 27 개정) (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3항). (중략) 6.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는 등

록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중간)평가, 사업예산 확

보, 사업안내 작성 및 배포를 한다(제5조). 국립장기이

식관리센터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 및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검사기관

에 대한 정도관리를 한다(제9조).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이 조혈모세포 분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하여 수행가능하다(제12조). 등록기관은 조

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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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체중 등)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한다. 

기증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기증희망자

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소사유, 취

소신청 날짜, 본인 서명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에 즉시 연락 통보하여 등록된 기증희망자 데이터 베

이스에서 삭제조치한다(제13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

는 KONOS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다음

과 같은 업무내용과 역할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업

무내용으로는 (1) 이식대상자의 선정, (2) 장기 등 기

증자 및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

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4) 장기 등의 적출 및 이

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통계의 관리 및 홍보, (5) 

의학적 표준의 마련(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장기 등

의 보존,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신

체검사), (6)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교육, (7)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이 있

다. 그리고 KONOS에서 운영하는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역할은 시행령 10조 의거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

어 있다. (1)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의학적 응급

도와 그 판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

항, (3)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장기 등의 보존과 신

체검사에 관한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

기 등의 적출 및 이식과 관련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록기관은 검사

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증

희망자의 개인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제공을 

금지한다(제26조 2항). 등록기관은 검사의뢰시, ‘등록

기관 기재란’을 채우고 개인정보가 삭제된 ‘골수(조혈

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앞면만을 검사기관

에 제공하고 별지 제20호 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는다(제17조 2항).

  2) 미국 현황

  연방정부법에 근거하여 1987년부터NBMDR에서 조

혈모세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1994년 6월

부터는 HRSA에서 NMDP와 협약을 맺고 NBMDR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연방법안은 매 5년

마다 갱신을 하면서 NMDP와 재계약을 맺고 있으며, 

최근의 계약은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매 5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의 가감이 있기

도 한다. 2005년에 개정된 법안(Stem Cell Act 2005- 

C.W. Bill Young Cell Transplantation Program)에 근거

해서는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되면서 업무가 3가지로 

확대되었다.
14)
 첫째, 골수은행과 더불어 제대혈은행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새로운 기증제

대혈 보관사업을 위하여 독립된 예산을 책정하고 

150,000단위의 기증제대혈 보관을 위한 6천만 USD를 

확보하였다. 셋째, 타인 조혈모세포이식 뿐만 아니라 

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데이터도 수집하도록 

하였다.

  HRSA에서는 NMDP와 협약을 맺고 조혈모세포 관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Stem Cell Act 2005에 

근거하여 제대혈은행들과도 직접 협약을 맺고 제대혈

은행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 HRSA와 협약

을 맺고 있는 제대혈은행은 8곳이 있으며, 대학병원을 

근거로 하는 2곳(Duke, MD Anderson), 혈액원을 근거

로 하는 2곳(New York Cord Blood Program, Puget 

Sound in Seattle, WA), 상업용 제대혈은행 1곳(Stem-

Cyte) 등 8곳이 있다.
15)
 

  3) 일본 현황

  조혈모세포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후생노동성에서는 「골수이식대책사업실시요강」

에 근거하여 매년 「이식대책 관계 예산안 개요」를 

해당기관에 발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에 준하여 예산

지원 신청을 하고, 집행한 후에는 예산관련 부분만 1년

에 한 번씩 후생노동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3.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

  1)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간 예산은 약 17조 7

천억원이며, 이중에서 조혈모세포 관련 예산은 64억원

으로 전체의 약 0.04%에 달한다. 이러한 조혈모세포 관

련 예산은 골수관련 사업에 전부 사용하게 되어 있으

며, 제대혈 관련 예산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 미국 현황

  미국 보건부의 2008년 일년 예산은 715,790,000,000 

USD이며, 그 중에서 HRSA의 예산은 6,916,000,000 

USD (0.96%)이다. 조혈모세포 관련 예산은 23,000,000 

USD인데, 제대혈 사업에 대하여서 8,800,000 USD의 

추가지원(0.046% of HRSA, 0.0044% of DHHS)이 되고 



이영호ㆍ임연정: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제언  207

있다. 이러한 예산은 HRSA와 협약을 맞고 있는 기관

(현재는 NMDP)을 통해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다.

  3) 일본 현황: 일본의 조혈모세포 관리는 골수와 제

대혈의 기증희망자 모집, 조정, 검사 등의 전반적인 부

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예

산(2008년 현재 18억 8백만엔)은 장기이식대책 비용

의 약 3배에 가까운 비용이 골수(약 65%) 및 제대혈

(35%) 관리에 소요되고 있다. 골수이식 대책비용은 

JMDP를 통하여 기증희망자 모집 및 조정 사업에 공히 

사용이 되고 있으며,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일본적십자

사를 통해서 지원 및 집행이 되고 있다. 제대혈이식 대

책 사업비의 경우에는 일본적십자사를 통해서 JCBBN

의 검사 및 네트워킹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실무 체계 현황

1. 조혈모세포 실무관리 시스템

  1)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담당하고 있

는 곳으로는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

집하는 4∼5곳의 모집기관, 7곳의 HLA 검사기관, 2곳

의 이식조정기관이 있다.7,16) 한편, 기증희망자의 데이

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업무는 2000년 이전까지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수행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KONOS에

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이

원화 되어 있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데이터도 통합하여 관리함

으로써 국내 단일화된 등록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에

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당시에 채혈한 

검체는 HLA 검사기관으로 배송하고, 인적 사항 등은 

KONOS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또한 등록된 기증희망자의 기증의사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한 후속관리를 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이 되기 위해서

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여 선

정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국가 예산으

로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

는 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 평가를 받고 있다.

  HLA 검사기관에서는 협약을 맺은 기증희망자 모집

기관으로부터 기증희망자의 검체를 받아서 HLA 검사

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KONOS의 전산시스템에 정확

하게 등록한다. HLA 검사 및 등록 업무 이외에도 보건

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야 한다.

  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 의료기관으로부터 

기증희망자 검색 요청이 오면 환자의 HLA와 일치하

는 기증희망자를 찾아서 이식의료기관으로 조혈모세

포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세포은

행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2007년 1월 이전까지는 가톨

릭조혈모세포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록한 기증희

망자에 대하여 이식조정을 수행하고,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의 경우에는 KONOS에 등록된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각각 이식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7

년 1월부터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데이터

를 KONOS로 이관하여, 현재는 단일의 등록기관 데이

터를 활용하여 2곳의 이식조정기관에서 이식의료기관

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의료기관에서 기증희망자를 검색하

기 위해서는 이식의료기관에서 직접 KONOS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차 검색을 시행하거나, 이식조

정기관에 의뢰하여 환자에게 이식 가능한 골수/말초혈 

기증희망자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결과 골수/말초혈 

기증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환자 주치

의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이식조정기관에서는 KONOS

에 기증희망자의 신상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

서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 대만, 미국 등 외국

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이식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가 타인

의 조혈모세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식조정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32

만원이며, 업무흐름에 따른 소요경비는 Fig. 2와 같다. 

즉, 검색비용은 무료이며, 이식조정료 32만원, 기증자 

혈액채취료 10만원, 조혈모세포 채취료 690만원이다.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부담한다. 

  제대혈은행의 경우에는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은

행에서와 같이 기증 제대혈의 인적사항이나 검사결과

들의 전산등록 및 검색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증 

제대혈을 보관, 공급하는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골수

은행의 기증희망자 모집 및 채취에 해당하는 제대혈은

행의 업무는 일선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진다. 즉, 일선 

산부인과에서 산모로부터 제대혈의 기증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대혈을 채취하게 되고, 채취한 제대혈과 함

께 산모 및 신생아의 분만기록 등을 제대혈은행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기증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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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quirement expenses for unrelat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Korea. Abbreviations: HLA, human
leukocyte antigen; BM, bone marrow; PB, peripheral blood stem cell; KMDP, Korea marrow donor program; CHSCB, Catholic
hematopoietic stem cell bank; CB, cord blood.

제대혈은행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제대혈

은행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기증제대혈의 채취 등을 하

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산부인과들과 협약 기준이나, 

채취에 따른 경비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은 일정하지 않

은 상태이다.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

집을 위한 홍보활동은 모집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

면, 기증제대혈의 모집을 위한 홍보사업은 시민단체인 

탁틴맘에서 수행하고 있다.
17)

  이식의료기관에서 HLA 일치하는 기증제대혈 검색

의뢰나 공급을 위한 요청을 했을 때 조정기관의 역할

을 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그리고 일부 제대혈은행이 직

접 담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제대혈은행이 네트워크

를 이루고 있는 KoreaCORD와 가톨릭 제대혈은행 네

트워크의 제대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식의료기관에서 제대혈 조

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서식을 이용

하여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 검색을 요청한다. 검색

결과를 통보 받은 환자 주치의가 이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확인검사용 샘플을 요청하면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는 보관된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샘플을 공급한다. 이식의료기관

에서는 확인검사결과 제대혈이 이식에 적합할 경우 소

정서식에 의해 정해진 이식일자에 맞추어 공급되도록 

요청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

포은행에서는 보관된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이식센터

로 제대혈을 공급하게 된다. 이식비용은 제대혈이식을 

받는 환자가 제대혈의 채취, 검사, 냉동보관 등에 필요

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에 의해 한국조

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다(Fig. 2).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환자의 치료

와 관련된 의학 자료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대

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서 이식등록위원회(Korean 

Blood & Marrow Transplantation Registry, KBMTR)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KBMTR에서는 국내의 조혈

모세포이식 환자의 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연구의 조정, 활성화 업무를 통

하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학회에서는 데이터 전산관리를 위하

여 이식 등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KOSTIA)을 개

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식센터 교육은 

200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KOSTIA 활용 방법은 

환자로부터 이식등록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후 

KBMTR로 송부한다. 각 조혈모세포이식 기관은 인터

넷을 이용하여 학회로부터 부여받은 이식기관 고유번

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KOSTIA (http://www.kbmtr 

.org)에 접속한 후, 이식 환자의 해당 의학 정보를 등

록, 입력한다. 각 이식 등록 기관은 이식 후 6개월 및 

매년(이식 후 1년째가 된 시점부터) 추가 자료를 등록

한다.
18)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이식 센터로

부터 조혈모세포이식 4주 후, 그리고 매 1년마다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양식에 따라 이식 후 환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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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ational marrow donor program network.

Table 1. Financial report of national marrow donor pro-
gram (2006∼2007)

Revenues and gains 2007 2006

 Search and procurement fees 140,190 123,342
 Ederal contracts and cooperative

39,822 37,370
  agreements
 Contributions 1,722 4,479
 Investment income and other 3,361 2,674
 Total revenues and gains 185,095 167,865

Expenses

 Program services 170,012 151,030
 Support services 20,120 16,766
 Total expenses 190,132 167,796

Revenue in excess of expenses −5,037 69
Fig. 4. Flow chart of budget through national marrow do-
nor program.

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의 분

석 등을 통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혹은 외국기관과의 

상호 학술교류에 활용하고 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

행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경과에 관한 자료를 이

식센터로부터 요구하는 형식은 없다. 

  2) 미국 현황

  미국 내에서 단독기관으로서 조혈모세포의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NMDP, Caitlin 

Raymond International Registry, Gift of Life Bone 

Marrow Foundation의 3곳이다. NMDP는 1987년부터 

NHLBI의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인 NBMDR를 관장하

였으며, 1994년 6월부터는 HRSA와 협약을 맺고 

NBMDR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NMDP는 

효율적인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76곳의 기증자센

터(Donor Center) (7곳의 국제기관), 10곳의 기증자 모

집그룹(Donor Recruitment Group), 21곳의 제대혈은행

(2곳의 국제기관), 24곳의 협력 등록기관, 26곳의 HLA 

검사기관, 2곳의 검체보관소, 99곳의 골수채취 센터, 

90곳의 성분채혈소(Apheresis Center), 166곳의 이식센

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NMDP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에서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Fig. 3). 일년간 총 예산은 

185,000,000 USD 정도이며, 예산의 재원과 지출 내역

은 Table 1에 있는 2006년과 2007년의 NMDP 재정보

고서와 Fig. 4를 참조하면 되겠다.
19,20) 

  (1) 기증희망자 모집업무: 기증희망자 모집업무는 

NMDP와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일선의 기증자 모집 

그룹과 기증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증자 모집 

그룹에서는 순수하게 기증희망자 모집업무만 담당을 

하고 기증자센터에서는 기증희망자 모집업무와 기증

자 이식조정업무를 같이 담당한다. NMDP 기증자 모

집은 NMDP Recruit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 직접 모집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일정 자격조건의 11개 기증자 

모집기관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기증자를 모집하고, 등

록된 기증자 후속관리(우편물발송)등은 NMDP에서 

직접 발송 및 관리한다. 모집기관에서는 기증자 모집

만 시행하고, 기증자센터와는 별개이며, 모집기관이 

기증자센터로서 운영될 시에는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한다. 모집방법으로는 대학, 직업학교, 종교단체, 

기업, 경찰과 소방서와 같은 곳에서 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기증 후보자 등록 및 후

원금, 자원봉사자 등록 등을 받을 수 있다. NMDP 홈페

이지를 통해 기증자가 등록되면 구강점막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면봉이 들어있는 봉투를 안내서와 함께 송

부하면, 6장의 기증자 건강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검체와 함께 발송하게 된다. 캠페인을 통한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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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에는 기증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기증자의 

HLA 검사를 할 수 있는 후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 기증(희망자) 관리 업무: NMDP에서는 기증자가 

되길 원하거나 기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 권

리,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증자 지지 프로그

램(Donor Advocacy Program)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증자 권리보호를 증진시키

고, 기증자 문제들을 찾아 모니터하고 해결하며, 코디

네이션에 집중하게 하고, 기증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

여 기증자의 재정지원(기증으로 인한 임금보전), 기증

자 비밀성, 기증자 보상보험, 기증자 사고, 기증후의 자

료발송(기증자 추적관리, 기증후의 증상), 기증자의 만

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3) 검체보관소(Sample Repositories): NMDP와 협약

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검체보관소에서는 환자 및 기

증자들의 모든 검체를 일괄 접수하여 보관하고, HLA 

검사실과 계약하여 검체를 검사실로 발송하며, 검사실

의 눈가림 정도관리를 위한 검체 분배 업무도 담당하

고 있다. 연구도 병행하기 위하여 환자와 기증자의 검

체를 2개씩 보관하고 있는데, 혈액검체, 구강면봉(buc-

cal swabs) 검체, 필터페이퍼 등의 형태로 보관한다. 기

증희망자들이 NMDP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하면 이 보관소에서 HLA 샘플 채취를 위한 구강면봉 

(buccal swabs) 검체세트를 발송해 주고 있다. 먼 거리

에 거주하는 기증자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

법으로 인해 2006∼2008년도 동안 약 27,000명의 기증

자가 등록되었다. 기증희망자들의 HLA 검사는 100%

구강면봉(6개)을 이용하여 시행되고, 이곳에서는 한 

달 동안 약 25,000개의 검체세트를 발송한다. 

  (4) HLA 검사실(HLA Typing Laboratories): NMDP와 

일정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계약된 6개의 검사실은 

NMDP 검체보관소로부터 받은 검체들로 HLA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NMDP로 보고한다. NMDP와 협

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Amercian Society 

for Histocompatibility (ASHI)나 Eruopean Foundation 

for Immunogenetics (EFI)에 의해 승인된 기관이어야 

한다. 

  (5) 이식조정업무: 이식센터에서는 Traxis 전산시스

템(20%), 이메일, 팩스를 통해 검색을 요청하고, NMDP

에 확인검사요청, 기증자 제공을 위한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NMDP에서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협력 등록기관에 연락하게 

된다. Traxis를 통해 NMDP 뿐만 아니라 Bone Marrow 

Donors Worldwide (BMDW), 협력 등록기관의 국외 기

증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KMDP와 같이 BMDW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증자들에 대해서는 NMDP에서 

팩스로 KMDP에 검색요청을 하게 된다.

  NMDP의 Search Coordinating Unit (Search & Trans-

plant Services)부서에서 검색 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26개의 협력 등록기관과 협약 관

계를 맺어 자국 환자를 위한 검색을 시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는 KMDP와 2005년에 협약을 맺어 양국환자

를 위한 검색교류를 시행해오고 있다. 

  (6) 기증자센터: 기증자센터에서는 기증희망자 모집

업무뿐만 아니라 기증자의 코디네이션을 위해 직접적

으로 기증자와 상담 및 확인검사, 이식일정 등을 기증

자와 상담한다. 기증자의 코디네이션 결과를 STAR-

Link전산시스템을 통해 NMDP 코디네이팅 센터로 통

보하며, 이식센터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하다. 기

증자센터는 NMDP의 Donor Resources부서에서 담당

하고 있는데, NMDP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NMDP에서 요구되어지는 일정 자격조건에 부합한 65

개의 기증자센터(6개는 국외센터)와 협약을 맺고 운영

을 하기도 한다. NMDP와 협약된 기증자센터는 서비

스 시행 건수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NMDP로부터 

지불받게 되며, NMDP와 STARLink 시스템을 통해 기

증자 코디네이션 등록 및 진행사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NMDP 정식 직원에 의한 기증자 센터의 코디네

이션 비율은 약 30%이며, 국내 계약 기증자센터(9개는 

병원에 있음)에 의한 코디네이션 비율은 약 38%, 국제 

계약 기증자센터에 의한 코디네이션 비율은 약 29%, 

독립적인 국내 다른 등록기관들(DKMS Americas, 

Caitlin Raymond International Registry, Gift of Life 

Bone Marrow Foundation)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3%를 

차지하고 있다. 

  (7) 제대혈센터: 제대혈이 조혈모세포의 중요한 자

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또 다른 기증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제대혈 센터이다. 2000년도에 시작

한 NMDP 제대혈 센터는 NMDP에서 요구되어지는 자

격조건에 부합한 24개의 기증자센터(3개 국제센터)와 

계약관계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각 제대혈은행은 Foun-

d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Cell Therapy (FACT)나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AABB)에 의하

여 인증되어 있어야 하고, 100개 이상의 이용 가능한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HLA-A-B (혈청학적 

혹은 DNA) 검사와 DRB1 (DNA)의 검사가 되어있어

야 하고, ABO 및 Rh 검사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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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nagement system for hematopoietic stem cells 
in Japan. Abbreviations: JMDP, Japan marrow donor pro-
gram; JCBBN, Japan cord blood bank network; HLA, hu-
man leukocyte antigen.

혈은행은 독립적으로 소유되어지며 개별적으로 운영

된다. NMDP는 확인검사 비용, 각 제대혈 은행에 의해 

책정된 제대혈비용(은행별로 상이함)을 지불한다. 또

한 제대혈 은행에 제대혈 보관을 위한 일부의 기금을 

제공하고, 소수민족의 제대혈 채취를 위한 기금을 제

공하고 있다. NMDP와 CORDLink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대혈 등록 및 삭제 업데이트 등을 시행할 수 있고, 

확인검사와 운송요구에 관한 제대혈 업무관리가 가능

하다. 제대혈 데이터에는 총유핵세포수, HLA, 인종, 

등록번호는 검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8) 환자지지사무소(Office for Patient Advocacy): 

NMDP에서는 효율적인 이식조정을 위하여 환자지지

를 위한 Office for Patient Advocacy (OPA)도 운영하

고 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진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료의 선택, 이식전과 이식후의 치료와 의료 및 보험 

체계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와 가

족을 위해 무료 자료를 발송해주며, 이식에 관한 검색

절차, 질병에 대한 정보, 의료보험과 이식비용에 관한 

도움, 적절한 이식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이식센터

소개와 이식센터별 이식건수, 이식 성적 등이 기술된 

책자를 발행하며, 기증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도와주는 

부서이다. 또한 NMDP의 보조금으로서 이식을 시행한 

환자들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세미나를 시행하기도 한

다. 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CD, 

DVD, 팜플렛 등을 배포한다.

  (9) 교육프로그램: NMDP의 Quality Systems & Mem-

bership Services 파트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모집

기관, 기증자 센터, 제대혈 은행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한다. 매년 

NMDP Council meeting에서는 모집기관, 기증자센터, 

이식센터, 제대혈 은행, 협력 Registries 등 기관별로 교

육이 이루어진다. NMDP에서 각 기관마다 한명 정도

의 숙박비,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집기관 교육부문에서는 이식과 채취 

과정에 대한 교육, 적합한 기증자들을 등록시키기 위

한 교육, 각 모집기관별의 모집방법과 정보교류를 위

한 미팅,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대혈은행 교육부문에서는 제대혈은행 신규직

원에게 NMDP와의 제대혈 관련 업무절차와 운송에 관

해 CordLink를 통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교육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1년에 2∼3회 교육을 시행한다. 이식

센터 교육부문에서는 이식과 채취 과정에 대한 교육, 

NMDP와 StarLink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식관련업무 

절차를 교육하고, HLA 관련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행

한다. 

  (10)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관리: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관리는 NMDP C.W. Bill Young Cell Transplan-

tation Program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Scientific Center 

for Transplant Outcome Data에서 Center for Interna-

tional Blood & Marrow Transplant Research (CIBMTR)

과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시

행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건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외국으로 공급된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치료성적 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성인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제대혈 등록의 적정수를 분석하며, 조혈모세

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조혈모

세포이식 테이터 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www.network. 

nmdp.org 이나 www.cibmt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 현황

  일본에서는 골수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업무는 JMDP

에서 전체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혈연 말초

혈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

며, 2009년부터 시행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다. JMDP

를 위주로 골수기증 관련 업무의 흐름도는 Fig. 5와 같

으며, 제대혈에 관한 업무는 JCBBN과 네트워킹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21)

  (1) 골수업무: JMDP는 이사회에 상설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

하는 사무국에는 이식조정부, 기증자이식조정부, 총무

부, 홍보부로 나누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기증자 

이식조정부는 각 지역 사무국에 코디네이터를 두어 그 

지역의 기증자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코디네

이터는 전문 코디네이터(10명)와 일반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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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명)로 구분되며, 전문코디네이터는 매일 근무하며 

JMDP 정식직원으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 일반코디

네이터는 본인이 가능할 때 근무하며 이식조정 건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정식 직원은 아니며 본인이 다

른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전문/일반 코디네이터

는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 2년에 

1회 있는 활동평가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홍보섭외부

는 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지역별로 관보위원들을 

두어서 골수기증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JMDP 

자체적으로 기증자 모집, 이식조정 등에 관한 표준 업

무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JMDP의 전체 운영

비는 국고에서 40%, 환자로부터 받고 있는 이식조정비

로 20%, 의료보험에서 25% 정도 충당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① 기증희망자 모집업무; JMDP에서 대부분 담당하

고 있으며, JMDP 뿐만 아니라 일본적십자와 현, 도의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다. 모집기

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JMDP의 모집기관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기증희망자 모집을 위한 경비는 JMDP와 적십자사

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으며, 

현, 도의 공공기관(보건소 포함)은 각 현, 도의 예산으

로 해결하고 있다. 기증희망자 모집 프로그램은 JMDP 

홍보섭외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각 현,도에서 행하

고 있는 것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JMDP의 중앙 홍보섭외부에서 지시를 내린다. 

기증희망자 모집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단계로 홍보대

상자들에게 리플렛을 활용하여 골수기증을 권유하는 

수준이며, 관할 적십자사로 가서 채혈할 것을 권유한

다. 실제 기증희망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접 각 관

할 적십자사로 가서 채혈 후 채혈바코드를 등록서에 

부착함으로서 정식 접수가 되는 것이다.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

지 후생노동성 장관의 감사장을 송부해주고 있다.

  ② HLA 검사; 기증등록자의 HLA 검사는 적십자사

에서 직접 수행하며, 환자의 HLA 검사는 JMDP에서 

지정하는 검사실에서 시행한다. 이 검사실들은 JMDP

에서 요구하는 HLA 위탁업무 요건서의 항목들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일본적십자사의 정도관리는 품질검사

를 포함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히 시행한다.

  ③ 이식조정 업무; 골수기증희망자 등록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는 적십자사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식의

료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적십자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검색을 한 다음에 JMDP에 이식조정을 의뢰하게 된다. 

그러면 JMDP에서는 적십자사의 전산망에 재접속하여 

환자와의 이식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식조정 

시에는 JMDP에 속해있는 코디네이터가 각 현 단위에 

최소 1명, 동경의 경우에 여러 명의 코디네이터가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들의 전체적인 

업무관장은 JMDP 중앙사무국의 코디네이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식조정을 위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하고 있는데 기증희망등록자 1인 당 이식조정비용을 

JMDP에 190만원 지불하며, 이는 검색과 검사비용으로 

사용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에

는 최고 100%까지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

다. 기증자 골수 채취비용은 의료보험에서 100% 부담

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의 부담은 없는 상태이다.

  ④ 교육프로그램; 전국 150명 가량의 코디네이터들

에 대한 교육은 중앙사무국의 코디네이션 부서에서 관

장하며 1년에 1회 동경에서 워크샵을 시행한다. 지방

에서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며, 2년에 

1회 코디네이터의 활동평가를 중앙사무국의 코디네이

션 부서에서 시행한다. 

  ⑤ 문서관리; 기증희망자 관련 서류들은 적십자에서 

보관하며 시/도/현의 각 지역의 적십자사에서 등록신

청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등록 삭제시점까지 보관 후

에 폐기한다. 등록삭제 시점은 만 55세 생일 당일에 전

산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삭제되어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서류는 1개월에 한번 폐기하

고 있다.

  (2) 제대혈 업무: 일본에서는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1999년 8월에 JCBBN이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 후

생노동성의 심의위원회에 제대혈이식 검토회를 구성

한 뒤에 제대혈은행들을 공공기관화하기로 결정하였

다. JCBBN 설립 당시에 8개의 제대혈은행에서 출발하

여 현재는 총 11개의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이 1년에 약 67억원이 지원되는데, 채취, 보존비용으로 

60억원이 지급되며, 설비, 시설설립 비용, 인건비 일부

로 7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또한, 이식용으로 제대혈 

한 단위가 불출될 때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통하여 

2008년 3월까지는 100만원, 2008년 4월부터는 170만

원씩을 각 제대혈은행에 지급한다. 나머지 필요한 운

영비용(시설설립, 인건비 등)은 별도로 민간 제대혈은

행의 모체기관(대학병원, 적십자, 비영리법인 등)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적자운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공공제대혈은행의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는 국가보조금, 모체기관의 부

담금, 제대혈 불출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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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기증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는 없으

며, 각 11개의 제대혈은행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

고 있다. 제대혈 기증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시스템도 

없다. 보관해서 10년 이상되는 제대혈이나 보관당시 

세포수가 부족한 제대혈 등은 연구용으로 사용되며 제

대혈 검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대혈을 채취해 준 

자매병원에는 각 제대혈은행 책임 하에, 채취에 관한 

경비가 지급된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제대혈은행도 

있으나 거의 대다수의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액은 각 제대혈은행의 기준이 있어 개별적이다. 

HLA 검사를 위하여 11개의 제대혈은행은 지역의 혈

액은행이나 적십자사와 같은 특정 검사기관에 의뢰하

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HLA 검사기관에 대한 요건

은 특별히 없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각 제대

혈은행이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기관에 대한 

JCBBN 차원에서의 정도관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대혈을 기증한 신생아에 관한 추적관찰은 기본적으

로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채취후 6개월 시점에서 보

호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아이가 질환에 걸린 상

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며, 여기서 질환에 걸

린 경우 제대혈을 이식에 사용하지 않는다.

  JCBBN에서 기술지침서와 표준업무 지침을 만들고, 

각 제대혈은행에서는 이에 따른 운영절차서를 제출하

게 하고 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제대혈은행별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JCBBN

에서 평가위원회(11개 제대혈은행의 대표자, 자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년 1회의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JCBBN에서 탈락시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대혈에 대한 데이터는 

각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

며, 등록된 데이터를 모아서 JCBBN에서 관리하고 있

다. 검색을 위한 제대혈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대혈이식 성적에 관한 정보를 각 제대혈은행으로부

터 받아서 자료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3)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관리: JMDP에서 이식조

정업무를 담당한 이식 증례에 대한 데이터 및 추적관

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종합적인 형태로 일본적십자사의 네트워크에 정리되

어 있다. 정기적인 이식 성공 사례와 합병증, 사망률까

지 전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조혈모세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조혈모세포이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세계적

으로 가장 큰 규모의 조혈모세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6년에 기부금으로 운영한 대학병원급

의 민간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명맥

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특성상 1987년에 연

방정부법에 근거하여 NBMDR이라는 등록기관을 만들

면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적 관리는 실무총괄기관으로서 

NHLBI에서 관장(실질적 운영은 NMDP에서 하고 있

었음)을 하다가 1994년부터는 NMDP라는 민간 법인

단체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 즉, 총괄적인 실무관리는 

NMDP에서 수행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관리를 받

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단체는 NMDP의 기증자센터로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등록기관으로서의 활

동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조금은 달리 처음 시작단계

에서부터 일본 골수이식학회의 필요성에 의하여 후생

노동성의 도움을 받아서 1991년에 재단법인 형태의 실

무총괄 단체를 출발시켰으며,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기증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일본

의 경우에는 단일화된 등록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실무

를 JMDP에서 수행을 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및 관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민간단체로서 대학병원을 중

심으로 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그리고 대한혈액학

회와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조혈모세포은

행협회의 두 단체가 골수기증자 사업에 참여를 시작하

였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국

가예산으로서 골수기증희망자 모집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2년 HLA 검사정확도 유지를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2006년에

는 KONOS 내에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였지만 주로 모

집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즉, 기증희망자 

모집사업에만 급급하다 보니 조혈모세포 관리업무에 

중요한 이식조정 업무나 교육 및 데이터관리 업무 등

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혼선이 있기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실질적

인 조혈모세포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총괄본부가 



214  Korean J Hematol Vol. 43, No. 4, December, 2008                                                    

되어서 수행을 해오다가 보니, 총괄본부의 인적, 제도

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골수가 조혈모세포로 이름

만 바뀌고 이식조정 업무나 검사업무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골

수기증희망자 모집사업 위주로 암관리과에서 총괄지

휘하고 있다. 더구나 제대혈의 효용성이 알려지고 임

상에 적용되면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암관리과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담당하

고 있는 공공의료과에서 제대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제대혈의 

경우에는 골수와 말초혈 조혈모세포와 마찬가지로 악

성 혈액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혈

모세포의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관리되어야 한

다. 더구나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보다 나은 조혈

모세포를 선택하여 이식하기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제

공자 검색 당시부터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자와 동시에 검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골수 기증희망자의 등록

과 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암정책과와 KONOS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대혈의 경우에는 행정관리만 공

공의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

이 조혈모세포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기구가 없

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고 

실무적인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는 주로 고형장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KONOS에서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라고는 기증희망자 정보 프로그

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골수/말초

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데이터를 KONOS에서 관리

하고 있지만,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의 발전으로 

수혜자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증제대혈 데이터까지 통합관

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

다. 이와 같이 KONOS 업무가 고형장기 위주로 운영되

다보니 실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KONOS의 업무(조혈모세포의 경

우 모집기관에 해당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한 지

도 감독,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홍보, 교육, 업무지원 등)가 조혈모세포 분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KONOS는 향후 

조혈모세포 관리체계의 변화가 있기 전이라도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기증제대혈 데이터까지 통합관리해야 할 것이

며, 검사기관의 HLA 눈가림 정도관리의 평가 등과 같

은 업무도 골수분과위원회 등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KONOS의 위원회 운

영에 있어서도 각 고형장기의 한 영역으로 조혈모세포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고형장기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이식조정위원회와 같은 실무위원회 등은 

오히려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고형장기 관리

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조혈모세포 분야의 업무를 

KONOS에서는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없이 업무처

리를 하다 보니 조혈모세포 분야에 대해서는 갈수록 

혼선만 초래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형장

기이식의 경우는 이식대기자보다 기증희망자가 수적

으로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수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

여 수급 및 조정단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식대기자보다 기증희망자가 수적으로 훨씬 

많으며, 일치하는 조직적합항원의 결과와 자발적인 기

증의사에 따라 순리적으로 이식조정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고형장기의 수급과정에서 볼 수 있는 법적, 사회

적인 문제는 국내의 조혈모세포이식 역사상 거의 전례

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조혈모세포 실무관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조혈모세포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서는 주로 뇌사자나 생체로부터 신체의 일부

를 적출하는 고형장기와는 달리, 조혈모세포 분야는 

헌혈과 같은 개념으로 기증희망자를 관리하고 이식을 

위하여 조정하는 분야이므로, 현재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이식 업무와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총괄적인 조혈모세포 실무관리기관을 신설 혹은 지정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급변하는 의료상황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에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하여 기획하고 실

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민간 법인단체에서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및 예산 집행부분만 

정부가 관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

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단일화된 등록기관에 모집기관과 이식조정기관이 다

양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의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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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ggested structure 
of Korean blood & marrow 
center. Abbreviations: HLA, 
human leukocyte antigen.

자센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리

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대책

을 제시하는 바이다.

1.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총괄적 실무관리 기관

의 운영

  1) 운영형태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는 총괄 실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가칭, 한국 조혈모세포 관리센터, Korean 

Blood & Marrow Center, KBMC)을 선정하여 실무적인 

아래의 모든 업무기능(Fig. 6)을 담당하게 하고, 연간 

업무계획 및 보고 등을 통하여 업무감사, 예산집행 등

의 기능을 가진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골수관

련 사업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제대혈 사업은 보건

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로 이분화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에서 혈액관

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도 혈액관

련 사업과 가장 밀접한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는 공공

의료과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한국 조혈모세포 관리센터의 조직 및 업무기능

  (1) 조직구성: 사무국과 이사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서 아래의 업무들을 수행하게 하며, 기존의 관련 기관

들은 표준업무지침에 의거한 검사기관과 기증자센터

(모집업무±조정업무)의 역할을 하게 한다. 

  ① 이사회; 조혈모세포 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 예산, 

사업안 등에 대한 최종 심의 및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정부,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전

문가들로 구성된 10인 내외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실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비상임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다. 구성하는 위원회로는 기증자위원회, 이식조정위원

회, 국제교류위원회, 검체관리위원회, 데이터관리 위

원회, 교육 및 학술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조혈모세포 기증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

무 (기증자 모집, HLA 검사, 이식조정, 데이터관리 등)

와 관련하여 장단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표준업무지침

에 따라 각 관련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 등을 담당한다. 

즉, 사무국에서는 모집기관, 검사기관, 이식조정기관, 

채취기관, 이식기관 등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업무

기관들이 실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

원업무를 담당한다. 단, 아래의 업무 중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은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조혈모세포관리를 위하여 

한국 조혈모세포 관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

램들을 운영한다. 

  (2) 업무내용

  ① 기증자 프로그램; 기증(희망)자 관리업무 부서를 

신설하여 기증희망자 모집을 위한 홍보사업 개발이나 

주기적인 지지 프로그램(기증자의 재원지원, 보상보험 

및 사고 대책, 자료발송,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추적함)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증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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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함께 기증의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기증

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각 모집기관 및 이식조정기관

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증(희망)자 모집 홍보 및 후속

관리, 그리고 이식조정에 대한 업무까지 일원화함으로

써 실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즉, 모집기관과 이식조정기관의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심사평가 프로그

램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들이 일원화된 기준 하에 업

무를 수행한다. 이식조정 업무의 경우에도 일원화된 

기준 하에 일선기관에서 실제 기증희망자와 접촉하는 

조정업무를 수행하되, 이식조정업무를 원하는 기관이 

두 군데 이상 있을 경우에는 KBMC 이식조정 프로그

램의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게하고, 업무평가에 

따라서 추후 공모선정에 반영한다. 단, 기존의 이식조

정 기관에서 수행하던 국제협력 분야는 KBMC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행하게 한다. 

  기존의 모집기관들에서는 기증희망자 모집을 위한 

일선의 업무를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기증자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모집기관 및 이식조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증

(희망)자 모집 홍보 관련 업무 및 후속관리에 대한 업

무만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2∼3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무국에서의 이식조정에 대

한 업무는 각 조정기관의 관리, 이식조정 자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기증희망자와 수혜자간의 

이식조정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 선정된 조

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무국에서 이식

조정 업무 관련 인원은 2∼3명으로 하여, 기증자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사무국 인원은 총 4∼6명으로 구성한

다. 단, KBMC 자체에서 사무국의 기증자 프로그램 업

무 뿐만 아니라 모집 및 조정 관련된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각 모집 및 조정 

기관의 업무계획에 따라 그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 평가 프로그램; 모집, 검사, 조정기관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한다. 또한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표준업

무지침이나 이식조정지침을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다. 

이를 위해서는 1∼2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

다.

  ③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조혈모세포 기증자 검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실질적 운영을 하며, 관련 

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각 이

식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식성적에 관한 평

가분석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산전문가, 통계

전문가, 행정처리 직원 등 4∼6명의 인원이 필요하겠

다.

  ④ 교육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조혈모세포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모집, 검사, 조정)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기증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같은 효율적인 조혈

모세포 관리를 위한 여러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이를 위해서는 1∼2명의 행정직원이 필요할 것이

다.

  ⑤ 국제 협력 프로그램; 국제적인 골수/말초혈 및 제

대혈 등록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업무를 담당하면

서, 단일화된 해외 협력창구 역할을 하여 조혈모세포

의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하게 한다. 외국과의 조

혈모세포 반입, 반출과 관련된 실무 업무도 담당해야 

하므로 3∼4명의 인원이 소요된다. 

  ⑥ 검체보관 운영 프로그램; 현재 각 검사기관에서

의 검체보관과 정도관리 평가방법 등이 비효율적이므

로 검체보관소를 운영하여 이를 보완한다. 검체보관소

에서는 모집기관에서 보내 온 검체들을 보관도 하면

서, HLA 검사실과 협약을 하여 각 검사기관으로 검체

를 배송하고 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

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각 검사기관

에 있는 검체를 관리하는 업무만 사무국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KONOS 혹은 대한적십

자사 내에 검체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관리를 위한 인원은 임상병리사 1∼2인 및 행정

직원 3∼4명이 필요하다.

  3) 운영기관

  조혈모세포관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과 관련 기관의 설립 운영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 

이전이라도, 조혈모세포의 실무적인 총괄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아래의 세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가능한 제1안을 적극 추천

하는 바이다. 

  제1안(민간기관에서 총괄 실무관리): 미국의 조혈모

세포 관리체계는 연방정부법에 근거하여 NBMDR라는 

등록기관을 만들어서 NHLBI라는 국가기관에서 실무

관리를 하다가, 1994년부터는 NMDP라는 민간 법인단

체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JMDP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실무관리를 총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조혈모세포 관리의 특성이 헌혈과 같은 

개념으로 전체적인 법적 관리 및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 관리는 기증희망자의 자발적

인 기증동기 부여, 기증희망자와 수혜자 사이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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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식조정업무의 필요성, 그리고 빠른 의학적 상

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에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민간단체

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인 관리 및 지

원은 정부에서, 실무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나 조혈모세

포 수급과정에서의 우려되는 사안 때문에 국가기관에

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

치만 강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

니라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

서는 HLA 일치율이나 기증자/수혜자의 비율 등을 고

려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조혈모세포 관리센터

의 기능을 갖춘 민간단체(가칭, 한국 조혈모세포 관리

센터)를 공모 선정하여 조혈모세포 관리 기능을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 기존의 기증자 사업을 수행해오던 

기관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괄적인 관

리 기능 이외에도 원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지속할 

수는 있다.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개정만으로 국가에서는 이 단체에 대한 

조혈모세포관리 사업 운영비 포함 사업수행을 위한 제

반 제도적 지원 및 감사업무만 수행하면 되고, 공무원

의 인적증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

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한다. 

  제2안(대한적십자사에서 총괄 실무관리): 우리나라 

현실상 실무기관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총

괄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

이 있다면, 현재의 모든 기증사업 관련기관들로 하여

금 기득권을 버리게 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 하게 

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위해서는 대한적

십자사에서의 조직체계를 KBMC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직제 및 

직원증원 등과 같은 현실적인 단점도 있겠지만, 업무

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적십자혈액원을 통해서 이미 헌혈사업 뿐만 아니라 조

혈모세포 기증사업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장점도 

있을 것이다.

  제3안(KONOS에서 총괄 실무관리): KONOS내에 조

혈모세포 관리조정팀(가칭)을 신설하여 관리조정팀 

산하에 KBMC의 기능(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6개의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한다(※ 현재 KONOS에는 장기

이식기획팀과 장기수급조정팀이 있으며, 장기이식이

식팀의 골수업무내용으로는 골수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 기증희망등

록 민관연합 홍보,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 관리 등이 

있다. 장기수급조정팀의 골수업무 내용으로는 골수기

증희망자 관리 및 상세검색에 관한 사항, 골수이식대

상자 선정 승인 관련사항, 골수관련 기준마련, 골수관

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골수 프로그램 관련 사항 지

원 등이 있다). 즉, KONOS에서 총괄 실무관리를 하더

라도 KONOS의 내부조직은 [KMBC의 조직 및 업무기

능]에서 기술하였던 내용만 담당하며, 실질적인 모집

업무, 검사업무, 조정업무 등은 일선 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형태이다. 

  KONOS에서 실무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급의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상기에 

기술한대로 고형장기와는 달리 조혈모세포 수급과정

에서는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굳이 

국가차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

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나 지금까지의 국내 조혈모세

포 관리사업의 실무 업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도적으

로만 정비된다면 민간단체의 자율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KONOS에 

KBMC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증원 및 직제 개편이라는 현

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단점도 수반되지

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KBMC의 기능만 갖춘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2. 근거 법안 개정 및 제정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근거 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계

획,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

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혈모세포와 관

련하여서는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암관리

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별 조항에서 산재되어 규정되

어 있다. 조혈모세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기

적으로 조혈모세포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에 관련된 각 분야 전

문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

안을 검토하고, 관련되는 현행 법령에서 문제되는 점

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단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현재 법

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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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 필요하다. 

결      론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이 시작된 이후 KONOS

에 단일화된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골수/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도 14만명 이상 등록을 

하였으며, 기증제대혈도 3만 단위 이상 보관되어 있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8,22)

 그러나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분석해볼 때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개선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효율적인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이 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행정체계 개선안을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

의하여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결

정이전이라도, 관련 실무기관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사

업 표준업무지침]을 준수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련 전문학회

로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

육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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